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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보 도 자 료보 도 자 료   

보도일시  2021. 11. 19.(금) 조간  * 인터넷 2021. 11. 18.(목) 12:00 이후     / 총 2쪽

담당부서  안전보건공단 콘텐츠개발1부 
부  장  문현곤
차  장  한규남

 052-703-0730
 052-703-0733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, http://www.kosha.or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“우리도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해요”
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 교육자료 제작·배포

「방문판매원,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, 가전제품 설치·수리원, 화물차주」등

□ 안전보건공단(박두용 이사장)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(2021.11.19.

시행)에 따라 교육의무 대상으로 추가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개 직종인

▴방문판매원, ▴대여 제품 방문점검원, ▴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,

▴화물차주*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제작, 18일 배포한다.

* ➀수출입 컨테이너, ➁시멘트, ➂철강재, ➃위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차주
○ 이번 개정에 따라 이들 4개 직종은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

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□ 직종별 교육자료는 직종의 특성,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, 재해사례,

위험요인, 안전대책 및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지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.

○ 특히 실내 공간에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판매원, 대여 제품

방문점검원,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등은 교육자료에 ‘공기매개

감염병 대응 지침’을 추가하여 코로나19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도 함께

안내한다.

□ 공단에서는 개정법 시행 시기에 맞춰 교육자료를 제작하고, 누리집*에

공개하여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.

* 공단 누리집(www.kosha.or.kr) > 자료마당 > 안전보건자료실

http://www.kosh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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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사업장에서는 본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교육을 시행하거나,

위탁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받을 수도 있다.

□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“이번 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특수형태근로

종사자가 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포함되었다”라며, “본 교육자료가

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

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길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 (끝)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안전보건공단 

콘텐츠개발1부 한규남 차장(☎052-703-0733)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

